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123,045,5771,293,156,843 1,170,111,266 [국비331,048,108 기금3,319,289 양여금25,117,000]

2100
교육및문화비           56,354,948626,862,716 570,507,768 [국비11,307,366 기금1,581,619 양여금420,000]

2110
문화관광               11,201,99765,119,985 53,917,988 [국비10,688,366 기금167,422]

2119
시립미술관운영         178,5433,949,168 3,770,625  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139,5533,120,166 2,980,613  

110
인건비              149,0691,565,594 1,416,525  

101 149,069인건비 1,565,594 1,416,525  

69,800 01865,312 795,512 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

봉급 (=648,984)

24,567  ·5급                     1,999,200 * 1명 * 12월 * 1.024 =

84,915  ·6급                     1,727,600 * 4명 * 12월 * 1.024 =

100,779  ·7급                     1,366,900 * 6명 * 12월 * 1.024 =

92,511  ·8급                     1,075,500 * 7명 * 12월 * 1.024 =

34,980  ·기능7급                 1,423,300 * 2명 * 12월 * 1.024 =

53,335  ·기능8급                 1,446,800 * 3명 * 12월 * 1.024 =

31,094  ·기능9급                 1,265,200 * 2명 * 12월 * 1.024 =

114,176  ·기능10급                1,032,400 * 9명 * 12월 * 1.024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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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,002  ·연구관                  1,627,700 * 1명 * 12월 * 1.024 =

73,722  ·연구사                  1,199,900 * 5명 * 12월 * 1.024 =

18,903  ·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0,081,000 * 3% =

상여금 (=216,328)

108,164  ·기말수당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648,984,000 * 2/12 =

108,164  ·정근수당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648,984,000 * 2/12 =

13,840 02189,678 175,838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초과근무수당 (=84,570)

  ·시간외근무수당 (=84,570)

2,873    –5급              8,062 * 1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9,750    –6급              6,840 * 4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17,499    –7급 및 기능7급   6,138 * 8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19,600    –8급 및 기능8급  5,500 * 10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3,516    –기능9급          4,932 * 2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14,311    –기능10급         4,462 * 9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2,865    –연구관           8,039 * 1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
11,692    –연구사           6,562 * 5명 * 29시간 * 12월 * 1.024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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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64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,106,000 * 3% =

정액수당 (=105,108)

  ·가족수당 (=25,440)

11,232    –배우자                   30,000 * 40명 * 0.78 * 12월 =

14,208    –직계 존·비속            20,000 * 40명 * 1.48 * 12월 =

  ·자녀학비보조수당 (=10,582)

1,488    –중학교                     46,500 * 40명 * 0.2 * 4회 =

9,094    –고등학교                 355,200 * 40명 * 0.16 * 4회 =

  ·정근수당 가산금 (=41,040)

9,360    –25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130,000 * 6명 * 12월 =

13,200    –20년∼25년미만                 110,000 * 10명 * 12월 =

6,720    –15년∼20년미만                   80,000 * 7명 * 12월 =

9,360    –10년∼15년미만                  60,000 * 13명 * 12월 =

2,400    –5년∼1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50,000 * 4명 * 12월 =

1,200  ·위험근무수당(을종)                 20,000 * 5명 * 12명 =

  ·대우공무원수당 (=17,078)

16,580    –대우공무원수당        22,488,000 * 6% * 12월 * 1.024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98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,580,000 * 3% =

  ·특수업무수당 (=9,768)

    –기술업무수당 (=600)

360      6∼7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2명 * 12월 =

240      8∼9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명 * 12명 =

    –가산금 (=1,200)

720      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명 * 12월 =

480      산업기사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명 * 12월 =

240    –사서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명 * 12월 =

360    –전기안전관리담당자수당           30,000 * 1명 * 12월 =

120    –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         10,000 * 1명 * 12월 =

5,760    –연구업무수당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6명 * 12월 =

480    –자동차운전업무수당               40,000 * 1명 * 12월 =

600    –전산업무수당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명 * 12월 =

408    –장려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34,000 * 1명 * 12월 =

64,408 03478,362 413,954 기타직보수                      

연봉직 (=158,3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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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연봉 (=147,520)

    –관장(계약직"가"급)

59,242                    58,401,000 + (58,401,000 * 60% * 2.4%) =

    –연구관(계약직"가"급)

83,981      (41,394,000 * 2명) + (41,394,000 * 2명 * 60% * 2.4%) =

4,297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(59,242,000 + 83,981,000) * 3% =

  ·초과근무수당 (=5,684)

    –시간외근무수당("가"급 연구관)

5,5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927 * 29시간 * 2명 * 12월 =

166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518,000 * 3% =

  ·가족수당 (=2,280)

1,080    –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3명 * 12월 =

1,200    –직계 존·비속                    20,000 * 5명 * 12월 =

  ·자녀학비보조수당 (=2,842)

2,842    –고등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355,200 * 2명 * 4회 =

청원경찰 (=320,036)

  ·급여 (=161,6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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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6,904    –봉급                 1,160,800 * 11명 * 12월 * 1.024 =

4,708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,904,000 * 3% =

  ·상여금 (=53,872)

26,936    –기말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161,612,000 * 2/12 =

26,936    –정근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161,612,000 * 2/12 =

  ·초과근무수당 (=83,964)

52,909    –시간외근무수당  5,219 * 11명 * 75시간 * 12월 * 1.024 =

28,609    –야간근무수당     13,917 * 11명 * 366일 * 1/2 * 1.024 =

2,446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(52,909,000 + 28,609,000) * 3% =

  ·가족수당 (=6,997)

3,089    –배우자                   30,000 * 11명 * 0.78 * 12월 =

3,908    –직계 존·비속            20,000 * 11명 * 1.48 * 12월 =

  ·자녀학비보조수당 (=2,911)

410    –중학교                    46,500 * 11명 * 0.20 * 4회 =

2,501    –고등학교                 355,200 * 11명 * 0.16 * 4회 =

  ·정근수당 가산금 (=10,200)

1,320    –20년∼25년미만                  110,000 * 1명 * 12월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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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720    –15년∼20년미만                   80,000 * 7명 * 12월 =

2,160    –10년∼15년미만                   60,000 * 3명 * 12월 =

  ·감독자 수당 (=480)

240    –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명 * 12월 =

240    –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명 * 12월 =

2,038 0416,634 14,596 일용인부임                      

전시실 도우미 (=16,634)

  ·인부임 (=15,516)

7,959    –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6,530 * 1명 * 300일 =

2,653    –상여금                   기본급총액 7,959,000 * 4/12 =

995    –명절휴가비             기본급총액 7,959,000 * 1.5/12 =

478    –월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39,800 * 1명 * 12일 =

266    –연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26,530 * 1명 * 10일 =

1,725    –유급휴일수당                     26,530 * 1명 * 65일 =

1,440    –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명 * 12월 =

  ·비인부임 (=1,118)

225    –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15,516,000 * 1.45%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699    –국민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15,516,000 * 4.5% =

94    –산재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15,516,000 * 0.6% =

100    –피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회 =

△1,017 0515,608 16,625 일시사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

미술관안내요원 (=4,210)

3,950  ·인부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,330 * 1명 * 150일 =

  ·비인부임 (=260)

58    –고용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3,950,000 * 1.45% =

178    –국민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950,000 * 4.5% =

24    - 산재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3,950,000 * 0.6% =

수목관리작업인부임 (=10,178)

1,794  ·전정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34,500 * 4명 * 13일 =

3,795  ·제초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34,500 * 5명 * 22일 =

897  ·예초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34,500 * 2명 * 13일 =

2,346  ·방재,시비,식재,지주목정비          34,500 * 4명 * 17일 =

1,346  ·수목객토작업                       34,500 * 3명 * 13일 =

101 1,220
인건비

작품설치,철거 일반인부                 27,720 * 4명 * 11일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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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
경상적경비          

△9,5161,554,572 1,564,088  

201 △69,091일반운영비 787,538 856,629  

△67,051 01780,798 847,849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364,512)

600  ·각종서식(당직근무일지 등) 인쇄     10,000 * 12종 * 5권 =

  ·당직용 비품 및 세탁료 (=1,050)

600    –당직용 침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4회 =

450    –사무실 방석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30개 * 1회 =

800  ·카펫세척(관장실,도서자료실,자원봉사실)   400,000 * 2회 =

  ·신문구독 (=1,080)

720    –중앙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12,000 * 5부 * 12월 =

360    –지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부 * 12월 =

  ·도서자료실 열람용 간행물 구독 (=3,240)

1,200    –국내 잡지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0종 * 12월 =

1,680    –국외 잡지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7종 * 12월 =

360    –신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종 * 12월 =

  ·디지털콘텐츠(CD-ROM,DVD) (=2,8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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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    –CD-R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0점 =

1,800    –DV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30점 =

23,848  ·부서운영 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미술관 소식지 발간 (=6,800)

6,000    –인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0 * 4,000매 * 2회 =

800    –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40매 * 2회 =

260  ·각종 장부인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기획전시 홍보물 (=19,360)

6,000    –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1,000매 * 3회 =

7,500    –브로슈어                        250 * 10,000매 * 3회 =

360    –현수막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3회 * 1개소 =

1,000    –홍보용엽서                       20 * 25,000매 * 2종 =

300    –안내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3회 =

2,700    –육교 현판                      450,000 * 3회 * 2개소 =

1,500    –벽면 현수막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3회 =

  ·관람권 인쇄 (=4,140)

1,500    –어른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* 50,000매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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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    –청소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* 50,000매 =

900    –무료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* 30,000매 =

240    –단체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* 2,000매 =

432  ·M갤러리 전시홍보안내문 제작    6,000 * 3개 * 4주 * 6월 =

  ·전시안내판 (=8,840)

4,500    –전시설명판(전지)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30개 =

2,100    –작가(소주제) 설명판                    30,000 * 70개 =

480    –실내안내판(2종)                         8,000 * 60개 =

160    –야외안내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6개 =

1,600    –명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800개 =

  ·작품운송,포장 및 설치 (=109,000)

49,000    –국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000,000 * 7개전 =

60,000    –해외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,000 * 2개전 =

  ·이동미술관 운영 (=1,770)

1,500    –브로슈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* 5,000매 =

150    –전시설명판(전지)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1개 =

120    –명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30점 * 2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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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자원봉사자 운영 (=600)

50    –우수봉사자 표창장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5매 =

250    –자원봉사자 격려용 연하장 및 봉투인쇄   2,500 * 100매 =

300    –자원봉사자실 소모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6  ·물가자료지 정기구독                      13,000 * 12월 =

400  ·청소용역 원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535  ·오수정화조 청소                         13,000 * 195㎥ =

400  ·도시가스정기검사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526  ·저고가수조 청소                    4,100 * 430㎥ * 2회 =

120  ·검사대상기기 정기검사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2대 =

350  ·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(=5,640)

3,600    –승객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2대 * 12월 =

2,040    –화물용                          170,000 * 1대 * 12월 =

6,000  ·소방시설 정기 검사수수료               3,000,000 * 2회 =

286  ·용두산미술관 오수정화조 청소             13,000 * 22㎥ =

5,337  ·청사 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70 * 6,353평 * 12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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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330  ·화장실 방향제                      7,500 * 37개 * 12회 =

4,800  ·사진판넬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24개 =

  ·도록 제작 (=78,000)

72,000    –기획전 도록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800부 * 9회 =

6,000    –소장품전 도록                    4,000 * 500부 * 3회 =

4,000  ·슬라이드 촬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00매 =

3,780  ·원고 번역료                         60 * 7,000자 * 9회 =

5,000  ·보존수복 평가수수료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5점 =

  ·월간지 구독 (=2,592)

864    –국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,000 * 6종 * 12월 =

1,728    –국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,000 * 9종 * 12월 =

  ·시민미술교양강좌반 운영 (=8,250)

6,000    –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0매 * 20명 =

300    –강당현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5회 =

300    –수료증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150매 =

1,650    –교재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,000 * 150부 =

  ·학술세미나 운영 (=2,9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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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    –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50매 * 4명 =

100    –강당 현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개 =

800    –교재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4,000 * 100부 * 2회 =

  ·어린이 미술강좌반 운영 (=2,500)

1,600    –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40매 * 4명 =

100    –강당 현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회 =

800    –교재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80부 =

  ·자원봉사자를위한 도슨트교육강좌반 운영 (=1,620)

1,500    –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0매 * 5명 =

120    –강당현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2회 =

  ·초등학교교사를 위한 특별강좌반 운영 (=2,000)

1,200    –원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0매 * 4명 =

700    –교재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,000 * 100부 =

100    –강당 현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회 =

3,000  ·논문집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00권 =

4,500  ·전시 및 미술관 소개 게재료             1,500,000 * 3회 =

  ·용두산미술전시관 기획전 (=21,750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,000    –브로슈어                         200 * 4,000매 * 5회 =

12,000    –도록 및 봉투 제작                8,000 * 5회 * 300부 =

750    –전시 설명판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5회 =

500    –현수막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5매 =

500    –작품 운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개전 =

4,000    –가드레인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160,000 * 25개 =

120  ·월간지 구독(용두산미술전시관)            10,000 * 12월 =

7,000  ·학예실 파티션(칸막이)설치(1식)                        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180,094)

1,088  ·홍보용 우편                          340 * 800매 * 4회 =

  ·자동차 보험료 (=250)

100    –승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50    –탑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자동차세 (=400)

340    –승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0    –탑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자동차 검사료 (=40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    –승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    –탑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환경개선부담금 (=2,959)

111    –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848    –시설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  ·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              3,000 * 10명 =

6,720  ·초고속국가망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560,000 * 12월 =

660  ·도서자료실 민원용 인터넷사용료           55,000 * 12월 =

  ·전시작품 보험료 (=15,245)

11,250    –국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2,500,000,000 * 0.45% =

1,595    –해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,000,000 * 0.55% =

2,400    –소장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800,000,000 * 0.3% =

110  ·도시가스 배상책임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소방협회비 (=84)

36    –위험물 안전관리자 협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8    –방화관리자 협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0  ·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740  ·위성방송 수신료                     8,800 * 7대 * 12월 =

  ·미술관 전기요금 (=101,841)

42,452    –기본요금                  5,360 * 600㎾ * 12월 * 1.1 =

59,389    –사용요금          62.2 * 350㎾ * 8시간 * 310일 * 1.1 =

  ·오수정화조 전기요금 (=7,260)

2,486    –기본요금                   4,280 * 44㎾ * 12월 * 1.1 =

4,774    –사용요금             50 * 35㎾ * 8시간 * 310일 * 1.1 =

  ·용두산미술관 전기요금 (=12,519)

5,731    –기본요금                   5,360 * 81㎾ * 12월 * 1.1 =

6,788    –사용요금            62.2 * 40㎾ * 8시간 * 310일 *1.1 =

  ·상하수도 사용료 (=9,240)

6,600    –상수도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0,000 * 12월 =

2,640    –하수도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6,600,000 * 40% =

6,000  ·전화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0대 * 12월 =

720  ·전용회선 요금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회선 * 12월 =

2,400  ·우편요금(국내외 도록 및 자료발송)  4,000 * 300부 * 2회 =

10,000  ·소장작품 보험료                  4,000,000,000 * 0.25%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  ·전시작품 보험료(용두산미술전시관)

1,68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125점 * 0.45% =

<위탁교육비> (=70)

50  ·소방,가스안전관리자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  ·열관리,검사기기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운영수당> (=25,920)

  ·당직수당 (=13,820)

2,520    –일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1명 * 84일 =

10,020    –숙직(평일,공휴일)               30,000 * 1명 * 334일 =

1,280    –숙직(토요일)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1명 * 32일 =

  ·회의수당 (=4,200)

2,100    –운영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    70,000 * 10명 * 3회 =

2,100    –작품수집심의위원회               70,000 * 10명 * 3회 =

900  ·전시관련 설명토론회 발제수당       100,000 * 3명 * 3회 =

  ·학술세미나 발제수당 (=600)

400    –발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4명 =

200    –토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4명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  ·시민미술교양강좌 강사수당 (=4,000)

2,000    –이론강좌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0명 * 1회 =

2,000    –실기강좌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명 * 20회 =

2,400  ·어린이 미술교양강좌 강사수당       100,000 * 4명 * 6회 =

<피복비> (=2,480)

2,200  ·청원경찰 제복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1명 =

280  ·청사관리 현업근무자 피복            20,000 * 7명 * 2회 =

<급량비> (=7,525)

7,525  ·기본업무수행급량비                 5,000 * 43명 * 35회 =

<임차료> (=24,000)

18,000  ·작품임차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12점 =

6,000  ·영상장비 및 작품설치물품 등 임차    2,000,000  * 3개전 =

<연료비> (=63,443)

  ·보일러 냉난방기 도시가스요금 (=60,080)

18,720    –증기보일러               13,000 * 90일 * 8시간 * 2대 =

    –냉온수기 (=41,360)

18,032      냉방                     16,100 * 70일 * 8시간 * 2대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3,328      난방                     16,200 * 90일 * 8시간 * 2대 =

  ·유지연료비 (=1,803)

562    –증기 보일러                          18,720,000 * 3% =

1,241    –냉온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,360,000 * 3% =

1,560  ·발전기 연료               600 * 100ℓ * 0.5시간 * 52주 =

<시설장비유지비> (=106,641)

2,700  ·업무용 PC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7대 =

2,500  ·홈페이지통신망 유지                    50,000 * 50회선 =

  ·홈페이지시스템 유지 (=6,655)

1,360    –H/W(서버,라우터 등)                  17,000,000 * 8% =

2,795    –O/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,950,000 * 10% =

2,500    –DB(Unsql,검색엔진 S/W 등)           25,000,000 * 10% =

200  ·피아노유지 관리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대 * 2회 =

1,300  ·전동식 리프트기 유지           40,000,000 * 6.5% * 50% =

22,333  ·건물 유지                   1,017 * (21,426㎡ + 533㎡) =

4,000  ·통신설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,000 * 1회 =

9,000  ·전기설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9,000,000 * 1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,000  ·비상발전기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회 =

3,000  ·전시조명설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1회 =

2,000  ·강당설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회 =

21,403  ·기계설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713,423,000 * 3% =

3,000  ·증기보일러세관 일반정비                1,500,000 * 2대 =

500  ·조경장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회 =

10,000  ·냉온수기세관 및 일반정비               5,000,000 * 2대 =

3,695  ·소방 및 방재설비 유지                 36,941,000 * 10% =

5,437  ·각종 펌프설비 유지                    36,245,865 * 15% =

2,418  ·오수정화설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48,348,788 * 5% =

  ·건물 자동제어설비 유지 (=4,500)

1,500    –조명 자동제어 시스템                 1,500,000 * 1회 =

1,500    –전력 자동제어 시스템                 1,500,000 * 1회 =

1,500    –공조 자동제어 시스템                 1,500,000 * 1회 =

<차량선박비> (=6,113)

4,156  ·승용차(중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957  ·화물차(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△2,040 026,740 8,780 행사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

사생대회 (=5,540)

2,000  ·안내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* 10,000매 * 2회 =

  ·상장 (=2,400)

1,500    –특선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15,000 * 50명 * 2회 =

900    –입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 * 150명 * 2회 =

  ·용품구입 (=860)

600    –켄터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* 2,000매 * 2회 =

60    –옥당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* 100매 * 1회 =

200    –4절 켄터지                       2,000 * 100매 * 1회 =

280  ·사생대회 및 시상식용 현수막 제작    70,000 * 2개 * 2회 =

이벤트행사 홍보 (=1,200)

1,000  ·팜플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0회 =

201 200
일반운영비

  ·현수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개 =

202 16,876여비 66,544 49,668  

12,687 0148,466 35,779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41,280직원 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10,000 * 43명 * 8일 * 12월 =



과     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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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
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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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,994작품수집,연구조사, 행사참석 등   49,900 * 2명 * 3일 * 10회 =

4,192전시협의 및 작품,작가 선정 출장  49,900 * 2명 * 3일 * 14회 =

4,329 038,918 4,589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8,918전시협의 및 현지작품, 작가선정 출장        4,459,000 * 2명 =

△140 049,160 9,300 외빈초청여비                    

전시작품 출품작가 등 초청 (=9,160)

  ·항공료 (=6,640)

4,800    –인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1,200,000 * 2명 * 2회 =

1,840    –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0,000 * 2명 * 2회 =

1,920  ·숙박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4명 * 4박 =

202 600
여비

  ·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4명 * 5일 =

203 △820업무추진비 140,290 141,110  

0 013,000 3,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3,000관장(4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0 021,290 1,29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1,290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43명 =

200 034,000 3,8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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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
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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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세항 목 증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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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전시회 행사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자원봉사자 간담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△1,020 04132,000 133,02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직책급 (=7,200)

4,800  ·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1명 * 12월 =

1,200  ·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명 * 12월 =

1,200  ·학예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명 * 12월 =

30,600대민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51명 * 12월 =

직급보조비 (=89,820)

14,400  ·계약직(가급)  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3명 * 12월 =

3,000  ·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1명 * 12월 =

7,440  ·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,000 * 4명 * 12월 =

13,440  ·7급 및 기능7급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8명 * 12월 =

15,120  ·8,9급 및 기능8,9급               105,000 * 12명 * 12월 =

10,260  ·기능10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95,000 * 9명 * 12월 =

3,000  ·연구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1명 * 12월 =

9,300  ·연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,000 * 5명 * 12월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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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세항 목 증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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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,860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         105,000 * 11명 * 12월 =

203 4,380
업무추진비

부서운영업무추진비         (300,000 + 5,000 * 13명) * 12월 =

204 47,661복리후생비 480,115 432,454  

77,760정액급식비(청원경찰포함)             120,000 * 54명 * 12월 =

교통보조비(청원경찰포함, 연봉직 제외) (=75,960)

  ·호봉직 (=60,120)

3,360    –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2명 * 12월 =

26,520    –6급∼7급                       130,000 * 17명 * 12월 =

30,240    –8급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21명 * 12월 =

15,840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11명 * 12월 =

명절휴가비 (=101,325)

81,123  ·일반직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648,984,000 * 1.5/12 =

20,202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161,612,000 * 1.5/12 =

연가보상비 (=56,195)

40,562  ·일반직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648,984,000 * 18/288 =

5,532  ·계약직             연봉총액 147,520,000 * 60% * 18/288 =

10,101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161,612,000 * 18/288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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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지원비 (=168,875)

135,205  ·일반직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648,984,000 * 2.5/12 =

204 33,670
복리후생비

  ·청원경찰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161,612,000 * 2.5/12 =

301 △7,442일반보상금 70,085 77,527  

△7,442 0966,835 74,277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4,000이벤트 공연자 실비보상              400,000 * 1단체 * 10회 =

420사생대회 심사위원 실비                  70,000 * 3명 * 2회 =

420대관심사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3명 * 2회 =

35,200전시실 자원봉사자 보상               10,000 * 16명 * 220일 =

350통역 자원봉사자 보상             35,000 * 2개전 *1명 * 5일 =

전시작품 참여작가 등 실비보상 (=9,801)

4,290  ·항공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,000 * 33명 =

3,036  ·숙박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,000 * 33명 * 2박 =

2,475  ·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 * 33명 * 3일 =

1,286시민미술교양강좌 강사 항공료                 142,800 * 9명 =

572학술세미나 발제자 항공료                     142,800 * 4명 =

429전시관련설명토론회 강사 항공료               142,800 * 3명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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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7어린이미술교실강좌 강사 항공료               142,800 * 6명 =

7,500전시기획제작 보조비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5명 =

6,000전시커미셔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4명 =

0 113,250 3,25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3,000사생대회 시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50명 * 2회 =

301 250
일반보상금

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5명 =

405 3,300자산취득비 10,000 6,700  

3,300 0210,000 6,700 도서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

미술도서 (=10,000)

4,000  ·국내 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00권 =

3,500  ·국외 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50권 =

405 2,500
자산취득비

  ·도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50권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38,990829,002 790,012  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38,990829,002 790,012  

206 4,600재료비 46,520 41,920  

400전시장 설치 재료(철물테이프등 20종)          100,000 * 4회 =

수목관리 (=5,2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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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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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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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세항 목 증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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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  ·지주목 및 보수 자재(녹화테이프등)        250,000 * 2회 =

1,200  ·초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300본 * 4회 =

1,600  ·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 * 400포 =

500  ·농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50봉 =

1,000  ·조경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회 =

400  ·수목관리 자재(전정가위 외 10종)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오수정화조 약품(염소소독제 외 2종)         1,000,000 * 3회 =

10,000기계 보수자재(공조기휠터 외 기자재)                        =

1,720냉각탑 약품(냉각수 살균소독제)               43,000 * 40개 =

전기 보수자재 (=12,000)

12,000  ·차단기 외 10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통신설비 보수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방범설비 보수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방송설비 보수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전시작품 좌대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5개 =

3,000작품보호용 케이스 제작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5개 =

600전시설치 및 철거 포장재료(용두산미술전시관)  100,000 * 6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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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소장품 보존처리용 약품(톨루엔 외 19종)                     =

207 △36,000연구개발비 8,000 44,000  

△36,000 028,000 44,000 전산개발비                      

207 8,000
연구개발비

소장작품 촬영 및 DB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 0민간이전 103,696 103,696  

0 05103,696 103,696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307 103,696
민간이전

청사 청소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,000 * 6,481평 =

401 60,430시설비및부대비 104,430 44,000  

60,430 01104,430 44,00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4,000미술관 위치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         4,000,000 * 1개소 =

전시실 노후조명 교체 (=25,430)

19,100  ·매입등기구(20W) 교체                    50,000 * 382개 =

6,330  ·매입등기구(70W) 할로겐램프 교체         30,000 * 211개 =

전력조명 제어시스템 교체 (=30,000)

30,000  ·제어장치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,000 * 1식 =

6,000전시실 작품설치 이동공간 조성              2,000,000 * 3식 =

9,000안도다다오 건축전 이동공간 조성(1식)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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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백남준작품(덕수궁) 전면 보존수리(1식)                      =

405 9,960자산취득비 566,356 556,396  

9,960 01566,356 556,396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3,000전자복사기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,000관람객 휴식용 긴의자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20개 =

15,000식당 탁자(의자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30조 =

4,000식당전용 냉난방기 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,000 * 1식 =

2,000용두산미술관 냉난방기                      2,000,000 * 1대 =

사무용 비품교체 (=8,356)

3,350  ·책상(보조책상 포함)                     335,000 * 10개 =

680  ·책상(계장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,000 * 4개 =

960  ·의자(관리자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,000 * 6개 =

1,008  ·의자(실무자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,000 * 9개 =

258  ·모서리탁자(프린터용)                     129,000 * 2개 =

950  ·책장(도록 등 전시자료 보관용)            190,000 * 5개 =

246  ·서랍장(학예관용)                         123,000 * 2개 =

256  ·둥근 탁자(학예관실용)                    128,000 * 2개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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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0  ·의자(둥근탁자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65,000 * 8개 =

128  ·로커 캐비넷(옷장, 4인용, 청경)           128,000 * 1개 =

보존과학실 장비 (=30,000)

24,000  ·유화작품보존처리용 장비(소형 진공작업대 등 7종)        =

3,000  ·작품상태조사용 장비(실체 현미경 등 4종)                =

3,000  ·보존처리실 장비 및 설비(작업테이블 등 2종)             =

500,000소장품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